
[퇴직연금복지과-1201, 2017.03.14.]  

<질의 1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5항의 내용 중 ‘해당 퇴직연금사업
자가 운영하는 계정’의 의미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가입자 
명의의 IRP계정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 
 
<질의 2>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근
로자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법원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
있는지  

<질의 3> 일반계좌 지급, 법원 공탁이 법 위반이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는 
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,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
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 산정방법

<회시>

○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근로자 
명의의 IRP계정을 의미합니다.
   
○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
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
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,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
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.

   - 다만,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, 내용증명 등 사
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
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
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
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   
○ 아울러,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
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
것으로 사료되며,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
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 끝.


